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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 성 연 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 인 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우리 교육청에는 교직단체 뿐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노동조합도 활동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교직단체로 한정하고 있습

니다.

 ○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체 간 형평을 고려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규는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

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제1호 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대상기관을 ‘교직단체’에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직원단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제1조, 제2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